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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지 연결 도로 폭 6m 이상 유지
 ‘전 구간→필요 구간’으로 완화

 - 도로 폭 유지구간 범위는 세대수·통행량 고려해 해당 지자체 재량

□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기간도로 폭 6m 이상을 유지해야 

하는 구간 범위 결정은 해당 지자체의 재량인 만큼 ‘전 구간’이 아닌 

‘사업지 진입에 필요한 구간’으로 완화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.

  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유철환, 이하 국민권익위)는 “기간도로의 

폭 6m 이상을 전 구간 확보하라는 ○○시의 요구는 부당하다.”라는 

사업시행자의 고충민원을 ‘조정’으로 해결했다. 

□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ㄱ업체는 2021년 ○○시 소재의 토지 약 24천

㎡를 매입하고 단독주택용지 약 40세대를 조성하기 위해 ○○시에 

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했다.

   ○○시는 사업지 진입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 일부가 「주택건설

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한 ‘도로 폭 6m 이상’을 충족하지 못

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다.

   이 기간도로는 버스 등이 다니는 도로로 총 거리는 약 3.3㎞이며, 

도로 폭 6m를 충족하지 못한 지점은 사업지 진입로 연결 지점으로

부터 약 700m 정도 떨어진 약 80m 구간이었다.

   ㄱ업체가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 폭을 충족하지 못한 80m 

구간을 매입․확장해 ○○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했다.



□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문제가 되는 

‘기간도로 폭 6m 이상이 전 구간 확보돼야 하는지’에 대한 유권해석을 

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.

  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정은 기간도로의 폭만을 규정하고 그 폭을 

유지해야 하는 구간의 범위는 단지 세대수·통행량 등을 고려해 해당 

지자체가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.

  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○○시와 ㄱ업체가 

합의할 것을 권고했다.

   ○○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ㄱ업체와 의견을 조율한 후 

당초 사업승인 조건이었던 ‘기간도로 폭 6m 이상 전 구간 확보조건’을 

국토교통부 의견에 따라 ‘해당 사업지 진입에 필요한 일정 구간확보 

조건’으로 완화하기로 했다.

□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“자칫 ㄱ업체가 도로 확장 및 기부

채납 등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사업 중단 위기와 경제적 피해로 

인한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스러운 일”이라며, 

합의된 내용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○○시에 당부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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